
1.2019 년 6 월 9 일 : 최초 계약 

2.2021 년 6 월 9 일 :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 계약 

* 계약서 특약 사항 

 

3.2022 년 8 월 26 일 : 마지막 월세 입금 후 연체 시작 

4.2023 년 4 월 9 일 : 월세 입금 독촉만 했지,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됨 

5.2023 년 6 월 1 일 : 월세가 미납된지 모르고,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유선상으로 1 년만 

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재계약서 쓰기로 했으나 임차인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음. 

6.2023 년 6 월 1 일(5 와 같은 날) : 월세 미납을 부동산에서 인지하고 임대인이 월세 미납으로 

인해 계약 연장은 안되며, 8 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 (통화, 녹취) 

 * 임대인이 같은 날 바로 계약 연장 거부 및 퇴거 요청했으므로, 부동산이 재계약하자는 말을 

한 것이 무효가 되는가 

 *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2 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고,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

(6/9) 이전에 퇴거 통보했으므로, 이것이 계약 해지 통보로 간주되고 묵시적 갱신이 무효화될 

수 있는가 

7.2023 년 8 월 25 일 : 임대인이 문자로 월세 독촉 및 퇴거 요청 

 

8.2023 년 8 월 26 일 : 임차인이 8 월말까지 미납 월세 입금이 어렵고, 계약금 300 만원을 주면 

다른 집 계약을 하겠다고 통화. 임차인이 가장 바라는 건 월세를 입금하고 1 년 더 사는 것 

이라고 밝힘. 임대인은 다시 한 번 퇴거 요청 (통화, 녹취) 

9.2023 년 9 월 6 일 : 1500 만원 입금 (12 개월 월세 미납, 묵시적 갱신 전후 기간 모두 미납 

이력 존재)  

10.2023 년 9 월 8 일 :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 가능일 문의 

 

11.2023 년 9 월 12 일, 14 일 : 임대인이 임차인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2024 년 

3 월이며 협조 사항을 문자로 통보했으나 임차인 무응답 



 

  * 임대인은 임차인의 2 기 이상 차임 연체로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기간 

만료 되었으며, 6 월 1 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생각하고, 임차인의 사정을 

고려하여 3 월까지만 거주하라고 했음. 이것이 새로운 재계약으로 인식되어 임차인에게 2 년 

(2025 년 6 월 9 일까지)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인가 

12.2023 년 9 월 24 일 : (통화, 녹취) 임차인이 2024 년 5 월까지 거주 의사를 밝히고, 임대인은 

3 월까지만 거주할 것을 요청 

13.2023 년 9 월 25 일 : 임대인의 문자에 임차인 무응답 

  

14.2023 년 10 월 20 일 : (통화,녹취) 임대인이 3 월 퇴거 요청을 하자 임차인이 반박.  

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다 냈기 때문에 내년 6 월까지 1 년 거주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

편의를 위해 5 월까지 살겠다고 한 것임을 주장. 냉정하게 자기를 나가라고 했으면, 밀린 



월세도 안 넣고 다른 데로 이사 갔을 거다. 명도 소송해서 재판에서 누가 이기나 해 보자. 내 

권리를 찾겠다고 반박함 

 

* 임대인이 원하는 최선책은 임차인이 내년 3 월 이전에 퇴거하는 것입니다. 

* 궁금한 것은 

1) 묵시적 갱신은 무효화되었고,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종료된 것인가 

2) 임대인이 임차인이 3 월까지만 거주하고, 임차인의 이행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 답변 

문자를 보냈을 때, 임차인이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의 해당 제안은 무효이며, 1)의 

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

3) 현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2~3 개월 내 퇴거를 요청하는 게 적법한가, 또한 임차인이 거부할 

경우 명도소송시, 승소할 수 있는가 

4) 임차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2024 년 5 월까지 거주토록 했을 때, 이것이 재계약처럼 

인식되어 임차인이 2025 년 6 월 9 일까지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인가. 

또한 2024 년 5 월에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시, 승소할 수 있는가 

5) 임차인의 요청대로 2024 년 5 월까지 거주하도록 하고, 대신 2024 년 5 월 이후에는 거주할 

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 방법이 있는가 

 

* 2021 년 6 월 9 일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시, 계약자는 87 년생 여자 이 OO 인데, 핸드폰은 

나 OO(부친이라 주장) 폰으로 작성. 계약시 이 OO 은 나오지 않았고 위임장, 인감증명서도 

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 OO 이 계약. 이후 모든 임대인과의 통화와 문자는 나 OO 과 

진행되었으며, 월세도 나 OO 계좌에서 입금됨 

→ 2021 년의 계약을 적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와 나 OO 과 통화, 문자한 것들은 인정이 

되는 것인가 

 

 


